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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  정  안
검 토 의 견

수 정 안 사 유

제4조(인증기준) 다음 각 

호 중 한 가지 이상의 

조건을 충족하면 학사운

영 규정 제88조제3항제7

호에 의한 졸업인증 요

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.

단, 이로 인해 학점을 부

여받거나 학과별 졸업요

건인 경우는 제외한다.

제4조(인증기준) 다음 각 호 

중 한 가지 이상의 조건을 

충족하면 학사운영 규정 제

88조제3항제7호에 의한 졸업

인증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

다. 단, 이로 인해 학점을 부

여받거나 학과별 졸업요건인 

경우는 제외한다.

"단, 이로 인해 학점을 부여

받거나 학과별 졸업요건인 

경우는 제외한다."을 삭제

졸업요건/학점의 부

여와 인증은 개념이 

다르고 병립을 해도 

무방할 것이다. 인증

이란 기준 이상의 비

교과 활동을 한 경우

이기 때문에 학점이 

부여거나 졸업 요건이

라고 하더라도 그 만

큼의 비교과 활동을 

수행한 것이고 그만큼

의 만족스런 결과를 

얻은 것이기 때문이

다.


